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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기반서비스는 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범 한 서비스를 의미 한다. 이러한 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치정보 보호를 하여 치정보보호법

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치정보보호법

에 의한 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치정보 흐

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한계에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

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범 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 치기반서비스, 치정보, 치정보보호법

 Abstract Location Based Service(LBS) is various 

and widely spreading service based on the Location 

information. Those services are under the control of 

Privacy Act for Location Information to protect from 

misusing or overu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a concept and a featur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how to use and control the flow 

of location information by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s the result of this paper, we expect to use the location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to develop more efficient 

service.  

Keywords : Location-Based Services, Location 

Information, Privacy Act for Location Information

1. 서 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요한 정보자원으로 등

장하고 있는 것  하나는 치정보이다. 치정보는 사

람이나 사물이 어디 있는가에 한 정보로 상체가 존

재하는 치좌표의 의미를 갖지만 단순히 치값 보다 

치정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목 과 서비스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으로 치기

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는 유무선 통신

망을 통하여 획득되는 이용자의 치정보에 기반하여 이

용자에게 치정보와 결합된 특정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치기반서비스의 형태를 바탕

으로 재 규제하고 있는 치기반서비스의 법률  한계

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치기반서비스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치기반서비스의 구조  법률규제  

2.1 치기반서비스의 기술구조

  치기반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술 환경은 여러 가지 구

성요소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  가장 요한 구성

요소로는 이동통신 망이나 성신호, 유비쿼터스 장치 등

을 이용하여 치를 악하는 기술 부분과 이동 단말로

부터 치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랫폼, 다양한 치

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응용서비스  단말 등의 

서비스 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2].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치를 악하는 측 부분은 

소 트웨어 부분도 있지만 장비나 네트워크 등의 측 기

술을 심으로 신호를 획득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치정보를 이용하는 랫폼  서비스 역은 부분 소

트웨어와 컨텐츠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다.  

이러한 치기반 서비스의 기술모델을 바탕으로 치정보

가 달되는 형태를 그림으로 표 하여 분석하자면 다음

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우선 좌측에 치한 다양한 측 장비는  

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신호를 획득하는 기기로 구성되

어 있다. 이 기기나 장치로부터 신호나 정보가 획득되고 

획득된 정보가 치정보 서버로 달되면 신호가 치정

보로 환되게 된다. 이때의 치정보는 일반 으로 기기

나 장치, 즉 사물의 치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이 정보

가 개인주체가 악이 가능한 데이터와 연계가 되면 해

당 개인 치정보 주체의 치정보가 취득되게 되는 것이

다. 이는 치 데이터로 표 되기도 하고 지도에서 원하

는 치로 표 되기도 한다. 

  따라서 치정보시스템으로부터 치기반서비스 시스템

으로 달되는 정보는 사물의 치정보일 수도 있고, 개

인 치 정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정보가 달되면 치기

반서비스 사업자는 컨텐츠 정보를 융합하여 다양한 컨텐

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2 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범

  치기반서비스 규제 범 는 치기반서비스를 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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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치기반서비스의 정보 흐름도

그림 2. 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 범  총  

는 기술 인 모델의 바탕 에 법률[3]과 법률시행령[4]에

서 정의하고 있는 규제 내용을 근거로 한다. 우선 법률

인 다양한 규제범   치기반서비스의 한계를 살펴보

도록 하자. 

  먼  치정보의 범 는 법률의 정의 부분에서 규정되

어진다. 법률제2조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내지제3

호에 의하면 치정보는 물건 는 개인을 상으로 삼

고 있고, 시  한 재와 과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언제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 모두가 

치정보에 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정보의 종류는 

기통신기본법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상 등의 모든 

형태가 신호가 상이 되고 이 신호가 유무선  선, 

기타 자  방식으로 통신이 되어 수집된 것을 정보의 

상으로 한다. 반면 개인 치정보는 사물의 치가 아닌 

특정 개인에 한 치정보를 의미한다[5][6]. 개인 치정

보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치가 직

악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치로부터 개인의 치를 

유추하여 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의 특정 치를 악하게 되며 

이런 정보의 결합작업이 개인 치정보를 악하는 요

한 방식이 된다.

  다음으로 기술 분류를 기 으로 각 부분에서 법률이나 

제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치기반서비스의 한

계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이 그림은 각 주체의 의무  법률에서 정의된 정보 

흐름 등 두 가지 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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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각 주체(이동주체, 치정보서버, 서비스서버 등)

의 의무와 련하여는 이동성이 있는 주체에게는 측 될 

수 있는 장비임을 고지하는 것과 개인 치정보주체에게 

치정보제공 사실통보 등의 의무가 있고, 치정보서버

에서는 치정보수집( 는 개인 치정보수집) 약  동의 

 리사항 등에 한 조치가 있다. 서비스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치정보( 개의 경우는 개인 치정보 이용 동

의임) 이용약  동의  리조치 등이 있고, 제3자에게 

제공시에는 개인 치정보주체에게 통지의 의무도 부과되

게 된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보의 흐름 특성 에서는 측

장비로부터 치정보 서버까지는 부호나 신호 등의 정보

가 통신망을 통하여 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

후에 달 과정의 정보는 개인 치정보에 하여만 정보

흐름의 모든 규정을 제도화 하고 있다.

3. 치기반서비스 유형별 규제범

  앞에서 언 한 치정보보호법의 규제가 모든 치기

반서비스에 일률 으로 용되는 규제는 아니다. 규제의 

용범 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규제차이를 구

별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규제

범 를 구체화 하여 보고자 한다. 

3.1 치기반서비스 형태분석

  치기반서비스의 분류 형태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 분류방식은 서비스의 제공 형태, 사용자의 

구분, 정확도 등에 따른 기술  구분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7]. 그러나 지 까지의 서비

스 분류방식은 공 자 에서 기술  상을 구분하거

나, 서비스의 형태나 성격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구분하는 

방식의 서비스 분류기법 등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치정보의 흐름에 따른 치기

반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 까지의 서비스 분류 방

식으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치정보보호법의 규제내용

을 구체 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치정보보호

법이 제시하는 치정보의 흐름에 따라 서비스를  분류

하여 법률의 규제 내용을 구체 으로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이 게 구분되는 치정보서비스의 유형은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치정보서비스

    개인 치정보를 악하거나 추 하여 치를 제공하

는 것 자체가 주 목 인 서비스 

  - 치정보부가서비스 

    개인 치정보와 다른 컨텐츠 는 주요 정보가 융

합되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 치융합서비스

    원래 본래의 목 을 갖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 이고, 치정보를 도입하거나 부품화하여 제공

함으로서 본래 서비스를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서

비스[8]를 의미함. 일반 으로 사물의 치정보가 제

공되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 치정보

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서비스의 사례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여러 

형태의 치기반서비스가 존재한다. 

구  분  서비스 종류 

치정보

서비스

치확인서비스, 친구찾기, 안   구난 출동 서비스

119 이동 화 치정보시스템, 집단 치추  서비스

치정보

부가

서비스

가족안심서비스, 교통서비스, 항법서비스, 미 서비스

세이  카드 서비스, 운세  게임 서비스, 고 서비스

크 이션 서비스, 택시  리기사 제 서비스

치융합

서비스

도난차량 추  서비스, 화물차량 치추  서비스,

선박 치추  서비스, 버스 운행 제  안내 서비스

재난 재해 감시  통제 서비스, 자산 리 서비스

RFID 기반 감염성폐기물 리시스템, 환경 감시 서비스

노약자 안  서비스, 기계 제어 서비스 

표 1. 치기반 서비스 유형 분류 사례

3.2 서비스 유형별 정보흐름과 규제

  이제 치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치정보  

치기반서비스의 범 를 기 으로 치기반서비스 유형

별로 서비스의 제도  한계를 규정하여 보도록 하자.

3.2.1 치정보서비스

  치정보서비스는 개인 치정보를 악하거나 추 하여 

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주 목 인 서비스이므로 모

든 서비스의 흐름  내용이 법률 으로 규제를 받는다. 

한 상이 되는 주요정보와 개인 치정보 모두에 한 

리 활동도 매우 엄격한 수 의 리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치정보의 제공  활용도 개인 치정보를 악하

거나 추 하여 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된다. 

  이 서비스를 하여는 사 에 개인 치정보의 제공 동

의가 선행 되어야 하며 목 이외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치정보의 흐름과 구제 인 규제내용은 그림 

3과 같다.   

3.2.2 치정보부가서비스

  치정보부가서비스는 치정보서비스와 유사한 정보흐

름을 나타낸다. 우선 치정보부가서비스에서도 개인 치

정보의 흐름은 포 으로 법률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 치정보의 활용과 련하여는 사 에 제공 동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치정보서비스와의 차이 이라고 하

면 치정보부가서비스에서는 개인 치정보에 다른 부가

정보나 컨텐츠 정보를 융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때 개인 치정보에 하여는 이동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밖의 컨텐츠 정보를 융합하거나 활용하는 

부분에 하여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다

양한 컨텐츠 정보와 융합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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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치정보서비스의 정보흐름 범

그림 4. 치정보부가서비스의 정보흐름 범

3.2.3 치융합서비스

  치융합서비스는 치기반서비스의 가장 기 가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사물에 한 

치정보를 악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치기

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의 두 서비스와의 차이

라고 하면 앞의 서비스들은 개인 치정보가 심이 되므

로 사물의 치와 개인정보가 결합되어 서비스되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 서비스는 사물의 치를 심으

로 하는 서비스라고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법률 으로 치융합서비스는 사물의 치추 에 한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게 동의를 얻

게 된 사물의 치정보는 통상 으로 개인 치정보로 

환되지 않는 한 이후 사용에 따른 어떠한 법률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사물의 치정보 악 동의

만 있으면 치융합서비스는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서비스의 일반 인 형태로는 사물의 치정보를 

소유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 다양한 컨텐

츠 정보를 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서는 통상 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를 들어 긴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라던가, 범죄․도난․실종 등의 발생 등 

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인 치정보를 추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만약 이런 경우가 긴 구조

의 경우라면 법률에서 그 외사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

문에 얼마든지 개인 치정보를 악하여 구조하거나 서비

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밖의 외 상황

에서는 개인 치정보 확인은 법률 으로는 허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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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 유형별 정보의 결합 형태 

그림 5. 치융합서비스의 정보흐름 범

4. 치정보보호법의 련 기술과 표 화

  이제 앞에서 정리한 치기반 서비스에 한 정보흐름 

형태 분석을 기반으로 치기반서비스의 기술 상 역을 

설정하여 보자. 서비스 상별 련 기술 범 는 여러 가

지 기 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법률  내용을 기 으로 

구분하여 보도록 하자. 우선 치기반서비스의 정보흐름 

유형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결합되는 정보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면 세가지

의 정보 유형이 존재한다. 사물의 치정보와 개인 치정

보, 그리고 각종 컨텐츠 정보가 치기반서비스에서는 활

용된다. 

  그  개인 치정보는 반드시 사물의 치정보를 수반

하여야 획득되고 개인 치정보를 이용한 그 어떠한 서비

스도 여러 가지 활용에 한 규제를 받는다. 치융합서

비스와 같이 사물의 치정보만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

우는 사물의 치를 취득할 수 있다는 동의만 있다면 모

든 서비스 역에 하여 어떤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

러나 치융합서비스가 개인 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 치정보를 이

용하게 되면 긴 구조 이외에는 개인 치정보 주체의 동

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치기반서비스 유형별 정보의 결합 형태와 

법률  규제 역을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다각형 

박스안의 역으로 표시된 곳이 법률 으로 규제를 받는 

곳이고 이 역과 련된 기술로는 치정보의 달  

보호, 서비스를 한 인터페이스 등과 련된 기술이 포

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이 정한 범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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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 상
치정보

서비스
치정보

부가서비스

치융합서비스

사물 치
정보활용

개인 치
정보 악

긴 구조

치정보 취득 ○ ○ ○ ○ ○

개인 치정보 연계  융합 인터페이스 ○ ○   ○ ○

사물 치정보흐름  인터페이스     ○    

치정보, 보호 리 ○ ○ ○ ○ ○

개인 치정보 리 ○ ○   ○  

치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      

긴 구조 인터페이스 ○ ○     ○

법률  특성 규제 부분 규제 허용 *동의필요 허용

표 2. 치기반 서비스별 기술 역의 표  상

치기반서비스와 련한 표 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앞서 제시한 기술 모델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 표 화 역으로 상세히 구분한 

것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치기반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

한 규제내용과 규제 범 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우

리는 법률  규제를 검토하면서 재 치정보보호법의 

한계와 치기반서비스 산업이 발 하기 한 몇가지 결

론을 얻을 수 있다.

   먼  개인 치정보 보호정책의 제도와 련하여 재 

치정보보호법에서는 매우 극 으로 개인 치정보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물의 치정보에 

하여는 사용에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물의 

치정보를 악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을 발 시켜야 

할 것이다. 즉 치정보를 다양한 융합산업에 활용하여 

치정보의 활용성을 더욱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다음은 개인 치정보의 경우에도 보호를 한 보호가 

아닌 정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물의 

치정보를 활용하여 긴 상황에 처하기 한 개인 치

정보 악은 좀 더 극 으로 허가되어야 한다. 특히 사

회보장망 측면에서 활용되는 개인 치정보의 이용은 좀 

더 범 하게 개방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치정보의 범 와 정확성 등에 상호 이해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정보가 취득되고 운 되는 

방법 등에 한 내용은 치정보보호법에서 구체 으로 

잘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치정보의 정확도 등에 한 

한계는 언 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까지를 치정보로 

인정할 것인지에 한 혼란은 아직도 존재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기술 으로 치정보의 한계수 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속 으로 모니터할 필요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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